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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도부현 위생주관부(국)장 귀하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외국제조업자 범위에 대해”의 일부 개정에 대해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14조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장품의 외국 제조업자에 대해 신고하는 약사법 시행규칙(1961년 후생노동성령 제1호) 제267조 제2항에 정하는 양식 제115의 신고서(이하, “화장품 외국 신고서”라고 한다)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31일자 약식심사발 제0331018호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 통지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외국제조업자 범위에 대해”에 의해 통지한 바지만, 이번에 해당 신고서 양식의 일부 등을 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09년 후생노동성령 제146호)이 2009년 10월 16일에 공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의 일부를 개정하므로, 양해 후 귀 관내 관계자에게 철저하게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아래 2의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 외국 신고서를 제출 후, 첨부한 품목의 일람표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새로운 화장품 외국 신고서 및 품목 일람표의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
더불어, 본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